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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

의 안
번 호

발의년월일

발 의 자 이민석 권영숙 김영미
김진천 서종수 장덕준
정혜경 채우진 최은하
한일용

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

규정하여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

여하고자 함

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 조 안 제 조

나 구청장의 책무 및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

안 제 조 안 제 조

다 식생활 교육 평가에 관하여 규정 안 제 조

라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 안 제 조 안 제 조

마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 안 제 조 안 제 조

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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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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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목적1 ( )

제 조 정의2 ( )

제 조 구청장의 책무3 ( )

제 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4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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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5 ( )

제 조 위원회의 설치6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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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위원회의 구성 등7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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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위원장의 직무8 ( )

제 조 위원회의 운영9 ( )



- 7 -

제 조 수당 등10 ( )

제 조 시행규칙11 ( )


